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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부당한 인사청탁을 통해 재계약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재계 유명 인사, A사 전 사장을 통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A사 감사

국은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자 B가 부당한 인사청탁을 통해 재계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사는 “A사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윤리강령에 두고 있었고, 윤리강령 위

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A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B에 대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인사청탁 사실을 부정하였고, 설령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

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부터 A사를 대리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인사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인사청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A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③ 특히 A사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A사는 공정성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심 과정에서 B가 강조하였던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신청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A사의 승소 조건으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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